
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배포

1.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) 및 동법시행령

제41조(기술료의 사용 )

2. 상기 관련,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인한 기술료의 합리적 배분 및 기술이전

기여자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"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"을 붙임과 같이

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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